
      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및 14조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
「2016년 긴급지원사업 안내」에 의거,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등 위기상황에 
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 생계·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다음과 같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가. 신청기간 : 2016년 1월 1일 ~ 2016년 2월 29일
        나. 심사대상
           -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의 대상자    : 14가구
           - 긴급복지지원 추가 연장 심의 대상자 :  5가구   
         다. 심사기관 : 『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』
          ※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4조에 의거           
         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를 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함.

         라. 심사방법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서면심사
         마. 심의일자 : 2016. 4. 1. (금)

붙 임  1. 소위원회 심의요구서 1부.
       2. 긴급복지 심사기준 1부.
       3.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.
       4. 긴급복지 심의대상자 심사보고서 1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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